
“일터에 안심, 생활에 안정,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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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유) 

제목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

1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87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‧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

일부개정 관련입니다.

2. 202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변경되어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

가산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

변경 전(∼'23년) 변경 후('24년∼)

비고
건강보험

산재보험
건강보험

산재보험

추가 최종가산 추가 최종가산

상급종합 30% 15% 45% 15% 15% 30%
'24년 이전 이후
진료비는 반드시
분리청구 바람

종합병원 25% 12% 37% 10% 12% 22%

병 원 20% 1% 21% 5% 1% 6%

의 원 15% - 15% 0% - 0%
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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